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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유, 자동차 연료 사용 법적금지
석유․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… 사용자․판매자 과태료 최고 3000만원

주로 난방용 보일러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등유를 수송용 차량연료로 전용해 사용하면 판매자 뿐만 아니라 

사용자에게도 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된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가 개원하

는 대로 제출해 통과하면 시행할 예정이다.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면 이르면 2008년 말이나 늦어도 

2009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.

개정안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에 공급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

자가 등유 등을 구매한 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.

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팔거나 사용하면 판매자와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, 난방용 

연료인 등유를 수송용 연료를 사용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.

실제로 전 세계적인 초고유가로 경유가격이 폭등하면서 등유를 경유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

다.

석유품질관리원이 2008년 들어 전국 주유소와 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4월 

현재까지 등유를 섞은 경유를 팔거나 등유를 팔아놓고 경유를 판 것처럼 영수증을 거짓으로 꾸민 곳이 무려 

22군데 적발됐다.

또 겨울 등 계절적 수요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등유 소비량이 크게 늘어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고 있다는 

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.

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5월 석유제품의 전체 소비량은 6402만4000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.4% 감소하는 등 7

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등유 소비량은 급증세를 보였다.

5월 보일러 등유와 실내등유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63.8%, 47.4% 증가했으며 2008년 1-5월 소비량도 각각 

34.3%, 10.7% 늘었다.

업계 관계자는 “개정안이 시행되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고 적발되면 

사용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불법전용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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